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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6년 7월 입법예고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발전소 습식저장조에 임시
보관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단기적으로는 소내
저장시설로 이동하여 저장되고 그후에 중간저장시
설로 이송되어 저장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처분장으
로 처분될 예정이다. 소내저장시설에서 중간저장시
설로, 또는 중간저장시설에서 최종 처분장으로 사
용후핵연료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성이라함은 발전소에서 연소
되고 나온 사용후핵연료가 저장기간을 통해 열화되
어 재료적 성능이 저하된 상태로 운반될 때, 사용
후핵연료가 구조 및 열적으로 운반이 가능한 상태
임을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사
전에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
계가 규제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운반성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을 도출한 
내용에 하여 기술한다.

2. 사용후핵연료 운반성 평가항목

2.1 사용후핵연료 운반성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용
후핵연료의 회수성이 담보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의 회수성은 사용후
핵연료를 담고 있는 캐니스터를 운반용기 또는 사
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또한 개별 사용후핵연료 
또는 포장된 사용후핵연료 다발을 취급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회수성은 
정상 및 비정상 사건에 적용하며 설계기준사고 사
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사용후핵연료 자체
를 회수하는 능력은 정상 및 비정상조건에 하여 
담보되어야 하며, 사고조건에 해서는 사용후핵연
료 자체의 회수성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
다. 반면에, 설계기준사고조건 하에서의 저장된 방

사성물질을 안전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회복성(recovery)이라 한다.

2.2 구조분야 평가항목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은 IAEA SSR-6, 원안위고시 
2014-50호, 10CFR Part 71 등에 잘 정립되어 있
는 반면에, 사용후핵연료 자체에 한 기술기준은 
상 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운
반용기에 한 기술기준의 기본적인 근간이 운반용
기 내부의 운반내용물의 손상여부와 상관없이 정상
운반조건 및 가상사고조건에 하여 운반용기가 궁
극적으로 누설 성능을 만족하면 운반내용물이 외부
로 비산되거나 유출되지 않고, 이에 따라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2.1절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사용후핵연료
의 회수성을 담보해야 하는 정상 및 비정상운반조
건에 하여는 사용후핵연료가 구조, 열, 임계, 차
폐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평가항목 및 평가
항목에 한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구조적 관점에서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및 피복
관의 운반성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은 사용후핵연
료 집합체가 정상 및 비정상운반조건하에서 받는 
가속도값과 피복관에 발생하는 변형률로 나타낼 
수 있다. 
 운반용기의 취급 및 이송도중 낙하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면 이러한 낙하조건에서 사용후핵연료 집합
체는 Fig. 1과 같이 좌굴 및 굽힘에 의한 파손이 
발생할 수 있다. 맨 아래의 지지격자체 사이의 연
료봉은 좌굴거동을 한다. 이러한 축방향 좌굴에 기
초한 임계하중은 선행연구에서 Table 1과 같이 그 
범위가 넓게 분포한다. 좌굴을 발생시키는 임계하
중에 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평가모델 개발
이 수행되었다. 평가모델은 본 논문에서는 제외한
다. 펠렛이 클래딩에 부착되어 중량에 기여하는 효
과도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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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uckling deformation of fuel assembly at 
vertical drop condition.

Table 1. Critical g’s value calculated from buckling 
critical load

2.3 열분야 평가항목
 사용후핵연료 저장관련 법규인 10 CFR Part 
72.122(h)(1)에서 “사용후핵연료의 피복관은 저장기
간 동안 감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규제기관인 NRC의 
법규지침서인 NUREG-1536에서는 지르코늄 합금 
재질의 피복관 또는 스테인리스 강 재질의 피복관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규정을 제시한
다. 이에 기초하면 사용후핵연료를 저장 이후 운반
할 경우 정상 저장조건 및 단기 장전 작업의 조건
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사용
후핵연료 피복관의 최고온도는 400℃ 이하로, 단기 
장전 작업 동안 열 순환(thermal cycling)에서 피
복관의 온도 변화는 65℃를 초과할 때 10회 이하
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2.4 핵연료재배치 평가항목
 “연료 재배치”는 저장 및 운반시스템 내의 일반적
인 핵연료집합체의 배치의 변화를 의미한다. 많은 
연료 재배치들이 물리적으로는 발생가능성은 낮지
만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연료집합체의 기
하학적 변화, 즉 연료 재배치가 4 개의 기술전문분
야인 임계, 차폐(선량율), 격납, 열에 해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연료 재배치와 관련하여 세 가지 범주가 고려되어
야 한다.

  가. 범주 1: 피복관 파손 - Fig. 2와 같이 갈라  
      지거나 손상된 사용후핵연료봉이 해당
  나. 범주 2: 피복관 파손없는 봉/집합체 변형 -  
      피복관의 파손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수직낙  
      하 및 수평낙하에 의해 핵연료봉 집합체가  
      변형하여 형상이 재배치된 경우
  다. 범주 3: 피복관 파손없는 집합체의 축방향   
      배열 변화

Fig. 2. Fuel rod failure 
mechanisms.

 
Fig. 3. Fuel assemblies 
after 9-m end drops.

 
 각각의 범주에 따라 가능한 사고시나리오에서 임
계, 차폐, 격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임계
측면에서는 반응도(reactivity) keff가 5% Δkeff 이
상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었고, 차폐측면에서는 
운반용기 표면 최 선량율을 상당히 크게(2.1~23.6
배)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었으며, 연료재배치에 따
라 허용누설율이 증가하고 연료미세입자가 흘러나
오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성 평가를 위해 핵연료 재배치에 의한 임계, 
차폐, 격납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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